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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업체 상황

ㅇ 항공기취급업은 인건비 비중(75~80%)이 높고, 종사자의 70%

이상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영업

-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운항중지로 매출액이 급감(전년대비 50~80%)

하여 강도 높은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에 직면

□ 추가 지원방안

 
① 계류장 사용료

ㅇ 현행 3개월간 20% 감면 → 100% 감면(3~5월, 3월분 소급)

② 급유시설 임대료(‘20.4.1, 위기관리대책회의 결정․발표)

ㅇ 현행 6개월간 납부유예 → 20% 감면(3~8월, 3월분 소급)

③ 고용유지지원금

ㅇ 중소기업 : 추가대책(3.25, 고용부)으로 지원수준 확대(2/3 → 90%)

* 우선지원기업은 휴업수당의 90%, 대규모기업은 2/3까지 지원

 구분 지원 현황 추가 지원

중소기업

- 경영안정자금* 지원

- 고용유지지원금(90%)

- 계류장사용료 감면(3개월, 20%)

- 구내영업료 납부유예(3개월)

- 계류장사용료 감면(3개월 100%)

중견,

대기업

- 고용유지지원금(2/3)

- 계류장사용료 감면(3개월, 20%)

- 급유시설임대료 납부유예(6개월)

- 구내영업료 납부유예(3개월)

- 계류장사용료 감면(3개월, 100%)

- 급유시설임대료 감면(6개월, 20%)  


